
000가 00동 의류창고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,

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,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

업을 대상으로 하나, 이 건 00동 물류창고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(실제 영업장은 약 5키로미터 정

도 떨어진 곳에 위치)로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, 보상선례도 없어 보상하지 않기로 함


